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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개정안 비고 
 

제1조 (생략) 

 

제2조  

①  (생략) 

1.~ 4. (생략) 

5. 

2 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

연수(경과한 연수가 4 년 이상인 경우에는 

4 년으로 한다)]  

 

 

제3조  

①  (생략) 

②  (생략) 

1.   (생략) 
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

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 백만원 이하인 

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

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 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에 따른 

농어민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

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 백만원을 

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 

③  (생략) 

 

제4조 ∼ 제29조 (생략) 

 

[별표1]  (생략) 

 

[별표2]  (생략) 

 

제1조 (현행과 같음) 

 

제2조 

①  (현행과 같음) 

1.~ 4. (현행과 같음) 

5. 

2 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

연수(경과한 연수가 4 년 이상인 경우에는 

4 년으로 한다)] – 누적납입금액 

 

 

제3조  

①  (현행과 같음) 

②  (현행과 같음) 

1.   (현행과 같음) 
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

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인 

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

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 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에 따른 

농어민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

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을 

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 

③  (현행과 같음) 

 

제4조 ∼ 제29조 (현행과 같음) 

 

[별표1]  (현행과 같음) 

 

[별표2]  (현행과 같음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조세특례제

한법 

제91조18 

제3항제5호

계산식명확

화 

 

 

 

조세특례제

한법 

제91조18 

제2항제1호

나목, 다목 

개정 

 


